
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7. 9. 22.>

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(제25조제1항 관련)

등 급 등 급 내 용 요 율
1등 급 1. 특별시·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

하는 공유수면매립

2.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

(이하 이 표에서 "무역항"이라 한다) 중 경

인항·부산항·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

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

인접한 토지가격

의 1천분의 15

2 등 급 1. 특별시·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

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

매립

2. 경인항·부산항·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

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

면매립

인접한 토지가격

의 1천분의 10

3 등 급 1.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

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

2.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

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

인접한 토지가격

의 1천분의 5

4 등 급
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

인접한 토지가격

의 1천분의 3

비 고 : 1. "인접한 토지가격"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
는 그 토지의 가격을,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
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 
다만,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
지가 도로·하천·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
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

        2.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
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
다. 다만,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
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       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
률」 제10조에 따라 결정·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. 다만, 개별
공시지가가 결정·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
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.

        4. 농업·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
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.

        5.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


